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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文
═══
우리는 1998. 1. 23 일본정부가 한·일양국이 30여년간 성실히 이행

하여 온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한 것은 1996년 한·일 양국이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시작한 그간의 어업협정개정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임

은 물론 전통적인 한·일 양국간 우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민국국회는 정부가 국제연합해양법협약 정신에 따라 연안

국의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전통적인 어업질서를

존중하여 어민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일어업협정 개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대하여 일본정부에 그 책임을 묻고, 또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을 일방적으

로 파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일본측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 둔다.

1. 일본정부는 양국의 선린우호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통적 조업

관행을 존중하여 양국 어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차원에서 어업협정

개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불법적으로 나포한 우리 선장과 어선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일본정부의 협정파기에 즈음하여 조업자율규제에관한합의

의 파기는 물론 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즉

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提案理由
════

1998년 1월 23일 일본정부가「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

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향후 국민감정 악화로 양국의 전통적

인 선린우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민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일본정부의 비신사적인 일방적

파기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촉구하기 위하

여 제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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